
 

1.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 

 - 신탁계약 -  

목 정 정 전 정 정 후 

제 2조. 11. 

(용어의 정의) 

바. JP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사. JP모간 아시아컨슈머&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아. JP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자. JP모간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

차. JP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카. JP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타. JP모간 차이나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파. JP모간 천연자원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 

하.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바. JP모간 아시아컨슈머&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사. JP모간 유럽 대표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아. JP모간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

자. JP모간 인디아 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

차. JP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카. JP모간 차이나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타. JP모간 천연자원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 

파.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 

제 25조의 3 

(투자신탁간의 

전환)  

1. JP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및 

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

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영업일(15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

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 

2. JP모간 글로벌 리커버리 증권투자신탁(주식-

재간접형), JP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

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, JP모간 러시아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, JP모간 미국 대표 

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JP모간 브라질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, JP모간 유럽 대표 

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JP모간 이머징마켓 

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 및 JP모간 천연자원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

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5영업일)에 

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8영업일(17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9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1. JP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

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영업일(15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3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

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 

2. JP모간 글로벌 리커버리 증권투자신탁(주식-

재간접형), JP모간 글로벌 전환사채 

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재간접형), JP모간 러시아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, JP모간 미국 대표 

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JP모간 브라질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, JP모간 유럽 대표 

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, JP모간 이머징마켓 

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, JP모간 인디아 

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및 JP모간 천연자원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

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5영업일)에 

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8영업일(17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9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

목 정 정 전 정 정 후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

3. JP모간 아시아컨슈머&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 

및 JP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

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5영업일)에 

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7영업일(17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8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

3. JP모간 아시아컨슈머&인프라 

증권자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

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

제 4영업일(17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5영업일)에 

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

전환청구일로부터 제 7영업일(17시 경과 후 

전환청구시 제 8영업일)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

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

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

기준가격으로 한다. 

 


